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3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

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평가 계산식

고용평가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신규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 정규직

수 × 0.1)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

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

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을 받은 건설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

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

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

점을 가산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

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종합건설사업자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전문건설사업자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

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한다.


